
수신자 수신처 참조

(경유)

제목 「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」 변경 내용 안내

1. 건승을 기원합니다. 

2. 우리협회는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안정적 휴가 사용 및 업무공백완화를 위한 보

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3. 대체인력지원사업 변경사항에 관한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셔서 적극적인 신

청 부탁드립니다.

  가. 사업명: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

  나. 주요 변경 내용: 붙임 사항 참조

  다. 신청방법

    - 대체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(http://job.sasw.or.kr) 가입 후 신청

    - 변경내용은 3월 대체인력지원 신청분 부터 적용 가능

  라. 세부사항은 붙임내용 및 홈페이지 참조

  마. 문의: 정승아 팀장 (☎070-4347-5204)

붙임 1. 주요 변경 내용 1부

     2. 사업안내문 1부.  끝.

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장

수신처: 생활시설 59곳 (노인양로시설, 장애인거주시설, 정신요양시설, 노숙인요양·재활시설, 결핵·한센시설 등) 

기안자 정승아 사무처장 곽경인 회장 장재구

협조자

시행   서사협171-299(2018.2.28) 접수                  (           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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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)

주요 변경 내용
내용 기존 변경내용

지원내용
휴일(토,일) 및 

야간근무 미지원

-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공휴일, 토요일, 일요일 
신청 가능

- 야간 근무 불가 (22:00~06:00)

지원기간 1인 1회 연속 5일 지원 가능

- 대체인력 1인 1회 연속 5일 원칙 유지
 ※ 1인 5일 이하 단기 휴가 시, 다른 종사자의 휴
가를 합산하여 5일 신청 가능하도록 휴가 조정 요
청드립니다.

- 기관별 연간 대체인력 지원일 수 (최대 신청 가
능일)
 : 기관별 종사자(돌봄종사자+조리원)*5일 
 예) 종사자 20인*5일=최대 100일  
  → 기관별 연간 100일 이내에서 종사자 휴가 상
황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
※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불가

- 직원들이 연속적으로 휴가 사용할 경우 1인 대
체 인력, 1기관에 최대 4주까지 파견 가능

대체인력 
자격조건 완화

대체인력 자격조건
- 자격증 (모든 시설)
- 요양보호사 자격증 (노인양로시설)

서울시 외 위치한 거주시설 중 지리상의 이유 등
으로 대체인력의 모집이 어려운 경우,

- 사회복지 자격증 미소지자 이지만, 대체인력지원
사업 대상 기관의 퇴사자인 경우 파견 가능 (만 
63세 미만 자, 경력증명서 첨부)

※ 시 외 지역 대체인력의 자격조건 완화는 불가피
할 경우 적용 가능하며,  협회와 사전 논의 후 지
원 가능합니다.

-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노인양로시설만 가
능, 장애인 거주시설 파견 불가 

 ※ 위 사항들은 복지부 지침 내용 중 시설들의 주요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시와 논의 한 결과이므
로, 복지부 지침과는 상이한 내용이 있습니다.

 ※ 세부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유선 문의 부탁드립니다.
  
 ※ 담당자 :　대체인력지원사업 정승아 팀장 ☎ 070-4347-5204 / 010-8798-4561


